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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기 추진목표.Ⅰ

마약류 오 남용 및 불법거래가 개인 및 사회저변에 미치는 영향은 그·○

심각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마약.

류 관련대책은 사범단속에 집중되어 왔으나 사회 경제 문화등 환경, · ·

변화에 따라 마약류 오 남용의 확산이 우려되므로 이제는 전국민이· ,

참여하는 불법마약류 퇴치운동이 더욱더 강조되어야겠습니다.

마약류 오 남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규제에 의해 불법적인 마·

약류의 보급과 유통을 억제하는 노력뿐만 아니라 불법 마약류에 대,

한 수요를 감소시키는 활동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가지 기본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6

다.

의료용 마약류 수출입승인 및 수급 조절1.

마약류 취급자 및 품목 관리2.

의료용 마약류의 불법유출방지3.

마약류 원료물질 관리4.



마약류의 퇴치를 위한 대국민 홍보 계몽 교육 마약류 퇴치운동을5. · (

범국민운동화 마약투여 요구 차단, )

마약류 중독자 치료 재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후관리 중독자6. · ( ,

의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의 복귀 도모)

이 기본목표는 궁극적으로 가지로 함축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마약2 ,

류의 합법적인 의료용 과학용 사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이고 두·

번째로는 마약류 남용 사전방지를 통해 마약류에 대한 수요를 억제하는

데 있습니다 이 목표를 통해 마약없는 밝은사회 건설 및 국민 건강 증.

진 및 사회안녕 도모를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Ⅱ

마약1.

마약이라 함은 앵속 아편 코카엽 및 아편에서 추출되는 모르핀 코데인· · ,

등의 천연마약과 염산페치딘 메사돈과 같은 화학적 합성품으로 구분되,

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제되고 있는 마약 성분의 종류는 약 여종, 100

에 이르고 있다.

마약은 필요 불가결한 의약품인 동시에 남용될 경우 의존성에 의한 중

독으로 인체에 나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 나라에서는 마약법에

의해 마약 원료가 되는 양귀비 등의 재배를 못하게 하고 있으며 중독,

성이 매우 심한 디아세틸몰핀 헤로인 의 취급이 일체 금지되고 있습니( )

다.

마약의 생산 유입 조제 소비는 의 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 · · UN 1961「

약 에 의해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통제되어 있으며 국제마약관리국,」

이 이를 관장하고 있다 우(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Board) .

리나라에서도 승인하에 마약 원료를 전량 수입하여 소분 또는 제INCB

제의 공정을 거쳐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

로 수술시 진통이나 마취 또는 암환자의 진통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용마약 허가품목

마 약 명 제 형 효 능

염산코카인 소 분 표면마취 안과 수실시( )

인산코데인 정 및 소분 진통 진해 해소

염산몰핀 주 사 각종 통증의 진통

염산페치딘 주 사 각종 통증의 진통 마취전 투약,

황산몰핀 서방정 각종 통증의 진통

구연산펜타닐 주 사 마취유도 마취유지 단시간의 진통, ,

펜타닐 패 취 만성 통증의 진통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은 한외마약의 제제에 사용되며 감기의 증상 완화를 위하,※

여 진해 거담에 사용됨.

마약취급자 현황

월말(1998. 12 )

취급자

구 분
계 제제업자 소분업자

한외마약

제제업자
수입업자

학술

연구자

업 소 별

품 목 별

147

156

23

101

5

7

30

44

10

4

79

-

연도별 원료마약 사용현황

단위( : )㎏

연도별

구 분
1994 1995 1996 1997 1998

염산코카인

인산코데인

주석산수소디히드로코데인

염산몰핀

염산페치딘

황산몰핀

구연산펜타닐(g)

펜타닐(g)

구연산수펜타닐(g)

1

57

1,456

5

150

77

68

-

-

3

100

1,100

7

180

110

625

258

-

0

106

1,997.96

17

108

82

222.8

1,016.975

-

1

98

2,595

39

143

62

309

1,157

-

-

105.884

1,151

6

9

74

120

630.55

1



향정신성의약품2.

마약을 제외하고 습관성이 있는 의약품을 규제하기 위하여 년에 습1970

관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여 왔으며,

또한 습관성은 없으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남용될 경우 인체에 현저

한 폐해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질을 규제하기 위하여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을 폐지하고 년에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으1979

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규제하고 있는 물질은 여, 160

종이 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주로 환각 각성 수면 및 신경안정 작용. , ,

을 나타내는 물질로서 다음과 같다.

환각 작용을 가지는 물질 법 제 조제 항제 호 은 의료용으로 사용되( 2 1 1 )○

지 아니함.

각성 작용을 가지는 물질 법 제 조제 항제 호 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 2 1 2 )○

해서만 조제 투약할 수 있음.

수면 또는 마취 작용을 가지는 물질 법 제 조제 항제 호 은 약국에서( 2 1 3 )○

판매하되 일분의 범위내에서 판매가 가능하며 현재 생산되고 있는1 ,

향정신성의약품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신경안정제 법 제 조제 항제( 2 1

호 는 약국에서 일분의 범위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함4 ) 3 .

그리고 이러한 의약품을 판매시에는 반드시 약품판매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향정신성의약품 중 불법적인 사용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물

질은 메스암페타민 히로뽕 으로서 이는 각성 작용이 있으며 정신적 신( ) , ·

체적 의존성으로 인체에 현저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는 메스암페타민의 불법제조 및 거래를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있다.

또한 증가하는 메스암페타민의 불법제조를 근절함과 아울러 이 물질의

전구물질인 염산에페드린 등 향정신성의약품 불법제조에 자주 이용되는

화학물질 종을 통제 관리하기 위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을 년22 1993

말에 개정하여 년 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동시에 청소년의 약물1994 6 ,

오 남용을 방지하고자 약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시 판매 제한연령·

을 세미만자에서 세미만자로 상향 조정하였고 향정신성의약품취급14 18 ,

자가 법규위반시에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갈음하여 억원이하의 과1

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향정신성의약품취급자 현황

년(1998 )

취급자

구 분
계 제조업자 원료사용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

업 소 수

품 목 수

369

296

69

296

36

-

41

-

223

-

대마3.

대마라 함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하여 제조된 제품을 말하며 마“

리화나 라고도 부른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삼베 제조용으로 많이” .

재배하여 왔으나 시대의 변천에 따라 대마재배량은 감소하였지만 아직

일부 농가에서는 소량을 재배하고 있다.

년대 대마초가 환각제로서 일부 청소년 학생 연예인에게 파급되어1970 , ,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의료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는 대마의 체계적 관

리와 대마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 습관성의약품관리법에서 대마1976

만을 분리하여 대마관리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대마 수확기에,

는 현지에서 대마엽 유출 방지와 야생대마 제거 등 대마 관리 실태를 파

악하기 위하여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대마재배자들에게도· ,

지도 계몽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마약관리 중점추진 사항 및 퇴치관련사업.Ⅲ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1.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관리와 불법 유출로 인한 오 남용 예방을 위하여·

마약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취급업소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해( )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

마약류 수급대장의 비치 기록 및 보존 여부·○

장부상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일치여부○

일반의약품과의 구분 및 저장시설의 적정성 여부○



판매 제한 대상자에 대한 판매 및 판매허용량에 대한 이행 여부○

현재까지 대부분의 위반내용이 판매장부 기록소홀등 의료용 마약류의 불

법 유출과는 관계가 먼 사항이나 최근 의료기관 등의 마약류 보관 관, ,

리 소홀로 인한 마약류 도난이 증가 추세에 있어 도난 마약류의 불법 유

출 우려가 상존하고 있음.

마약류 취급업소 유통지도 점검 등

의료용 마약류가 의료목적 외로 불법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통관리 실태에 대한 정기지도 점검 실시·

지도 점검 체계-

시 도 병 의원 및 도 소매업소· : , ·․
구 분 계 병원 의원 도매업소 소매업소

계 23,779 1,408 14,995 615 6,761

마 약 4,739 658 3,920 161 -

향정신성

의약품
19,040 750 11,075 454 6,761

개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학술연구자6 : , ,․
마 약 향정신성의약품

계 147 계 369

마약수입업자

마약소분업자

마약제제업자

한외마약제제업자

마약취급학술연구자

10

5

23

30

79

향정신성의약품수출입업자

향정신성의약품제조업자

향정신성의약품원료사용자

향정신성의약품학술연구자

41

69

36

223



지도점검 실적 년도- (98 )

구분

점검업소 (A) 부적합업소 (B)
B/A

(%)계
의료

기관

도매

업소
약국 계

의료

기관

도매

업소
약국

계 1147 803 37 307 101 43 3 55 8.8

서울청 295 69 34 192 58 8 2 48 19.7

부산청 159 131 2 26 17 14 1 2 10.7

경인청 222 172 - 50 15 12 - 3 6.8

광주청 337 299 10 28 12 7 - 5 3.6

대구정 84 84 - - 6 6 - - 7.1

대전청 108 86 - 22 2 1 - 1 1.9

의료용 마약류의 품질관리○

마약 소분 및 제제 품목은 생산 완료 즉시 수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

서 사전 검정을 실시한 후 적합품에 한하여 마약봉함증지를 첨부하여

판매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외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은 제조업소에서,

자가품질관리하여 적합 판정된 후 시중에 유통시킨 제품을 식품의약품

안전청에서 수거 검정하여 품질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있다, .

년도에는 종 한외마약 종 향정신성의약품 종 을 수거 검사하- 98 74 ( 8 , 66 ) ·

였으며 검정결과 모두 적합,

마약류퇴치 대국민 홍보 계몽 교육 강화2. · ·

장기 불황 지속에 따른 사회 불안심리 확산으로 마약류 사범이 크게○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유흥 접객업소의 범람과 무분별한 퇴폐 향락,

추구경향과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갈등과 불안 등 현실도피,

성향이 팽배하고 히로뽕 등 마약류의 효능과 위해에 대한 잘못된 인,

식으로 일시적 호기심이나 유혹에 쉽게 넘어가며 최근 개방화에 따,

른 출 입국의 자유로 마약류의 밀반입이 증가된 때문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구 분 94 95 96 97 98

전체사범수 명4,555 명5,418 명6,189 명6,947 명8,350

투약사범수 명1,926 명2,651 명3,213 명4,045 명5,777



그러나 최근에는 마약류 남용계층이 점차 저연령화 및 다양화되고 있

으며 야바 지에이치비 등 신종마약류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 (GHB) ,

메스암페타민의 암거래가격 하락으로 접근이 용이해 지고 있음.

따라서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기 위한 많은 방법이들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첫번째 방법으로 홍보를 강화하여 마약 오남용의 폐해를 널리알려․
마약류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있음.

포스타 및 표어 제작 배포 년도 배 제작– (98 71000 )

리플렛 및 관련책자 제작 년도리플렛 매 책자 부 제– (98 100,000 , 5,000

작)

두번째 방법으로 마약류 폐해에 대한 계몽교육을 강화하여 초중고․ ․
등학교 학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마약류에 대한 올바른 지

식을 같게하는것입니다.

중고등학교 생활지도교사 및 초등생활지도 담당장학사 또는 학교보건–

담당공무원 대한 순회 교육실시

년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인원 명( ) 3,337 3,582 3,802 3,930 4,299 4,246 4,872 4,054 4,240

세번째 방법으로 한정된 계층을 대상으로 마약류에 대한 홍보계몽 방

식이 아닌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는 행사을 개

최하여야 한다.

세계 마약퇴치의 날 월 일 기념 국민대회 개최 및 가두 캠페인– (6 26 )

전개

년도 참가인원 명o 98 : 5,200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활성화3. ․ ․

우리나라 마약관리 정책중 하나인 중독자 치료정책은 마약류 사용자의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통하여 사회에 복귀시켜 건전한 사회인으로 영

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중독자에 대한 치,



료 재활 및 사회에로의 재환원은 마약류 남용의 재활방지와 마약류의,

남

용없이 만족스럽고 유용하게 살 수 있는 복지사회건설의 한분야로써 필

수불가결한 요건입니다.

이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는 동정책추진의 바탕이 되는 마약류중독자치“

료 보호규정 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전국”

개 지정병원에서 전액 무료로 치료보호하고 있으며 년 월에23 , 1997 12․
는 병상 규모의 마약류전문치료센터 를 개원하였으며 년 한해동200 “ ” , 98

안 명의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한 바 있습니다122 .



구분

시 도· 병 원 명
지 정

병상수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개 의료기관23 445 84 527 335 178 81 88 131 74 184 44 43 122

국 립

국립서울정신병원 5 14 11 6 8 3 1 8 10 7 4

국립부곡정신병원
부설마약류중독진료소

200 1 1 37

국립나주정신병원 10 2 2

서 울 서울시립은평병원 5 60 69 46 9 4 10 9 5 5 1 3 21

부 산
부산의료원 20 10 434 162 71 39 30 38 24 5 4 34 46

의료법인 대남병원 30

대 구 대구의료원 30 8 105 70 33 44 69 35 167 35 4 7

인 천
인천병원 2 4 1 6 2

삼영신경정신과병원 10 2

광 주 전남대학교병원 5 1

대 전 대전신생정신병원 20 5 17 1

경 기

의정부의료원 8 1 5

계요병원 20

용인정신병원 10 1 18

강 원 춘천의료원 10

충 북 청주의료원 10 1 1 1

충 남 홍성의료원 6 2 1 1

전 북 군산의료원 10 1

전 남 목포의료원 6

경 북 포항의료원 3 1 2

경 남
진주의료원 10 2 1 1

마산성모병원 5

제 주 제주의료원 10

국립부곡정신병원부설 마약류중독진료소 치료보호실적○

월별 계
‘97.

12

‘98.

1

‘98.

2

‘98.

3

‘98.

4

‘98.

5

‘98.

6

‘98.

7

‘98.

8

‘98.

9

‘98.

10

‘98.

11

‘98.

12

치료

인원
명38 1 0 3 1 3 3 5 5 1 4 2 6 4

이에 따라 마약류 단순투약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 치료재활이 우․
선되도록 법무부 검찰청 및 관련부처와 협의해 나가고 있으며 동 내, , ,



용을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중독자의 치료는 의료적인 의미이지만 재활이라는 사회복지 개념이 병,

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최근 청소년 약물남용이 저연령화 다양화되어. ,

서 급속히 확산 추세에 있어 이로 인한 청소년 비행이 날로 증가됨에 따

라 정부에서는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음란 비디오물 약물 등 으로부터( , )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을 제정하였고 각 시도“ ” , ,․
국공립병원을 활용하여 약물 남용 청소년에 대한 조기진단 및 치료․ ․
재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오남용을 유발할 수. ․
있는 덱스트로메토르판 약물에 대해서는 판매시 마다 장부를 기재하고 1

회 판매량을 제한하는등 향정신성의약품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구든지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

될 것임을 알면서 판매하지 못하도록 사용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약류 원료물질 에페드린류 의 사후관리4. ( )

년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협약이 제정1988○

가입 되었으며 동 협약에서는 개 마약류 원료물질에(‘98. 12. 28 ) 22

대한 통제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마약법 및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상에 동 조항을 반영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제조목적으로 마약류 원료물질 취급 금지조-

항

원료물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상 취급시 기록 작성 보존 의무-

조항

의심스러운 원료물질 거래에 대한 신고조항등은 법령상으로 규정하였-

으며 통합공고 산업자원부고시 상으로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장이, ( )

마약류 원료물질 완제의약품 제조용 원료 수입 추천시 식품의약품안전( )

청장에의 보고의무조항 및 수입자의 원료물질 통관이후 수입상황보고

의

무조항을 마련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의약품 제조

원료외의 마약류 원료물질 수출입 실적 파악 곤란하며 그 이유로는

마약류 원료물질은 의약품 제조 뿐만 아니라 동물용 의약품 향료o , ,

공업용 실험용 용매등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며, ,

사용 용도에 따라 수출입 요건확인이 면제되는 경우가 많고 또한 마o

약류 원료물질 소관부처가 다양하여 사후관리 효율성이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의약품 제조용 식품의약품안전청- :

동물용 의약품 제조용 농림부- :

그외 환경부 산업자원부 등 소관- ,

그러나 협약의 내용은 충실히 이행하고자‘88

협약에 의거 에페드린 등 마약류 원료물질의 수입현황을 유엔 마약o 88

통제위원회 에 매년 보고하고 있으며(INCB)

원료물질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지도 점검 실시하였음o ·

수입업소 및 제조업소 등 개업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실시- 37 ·

(‘98.11.17 ’98.12.24)˜

또한 올해에도 불법유출방지와 적법한 사용을 위하여 마약류 원료물o

질 취급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국제협력 증진5.

마약류 관리는 국제연합의 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 과 또한1961「 」

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 에 의거 국제연합경제사회이사회1971「 」

산하 마약위원회에서 국제적인 마약의 통제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시책

의 구체적 시행은 국제마약통제본부(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에서 하고 있다Control Programme)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모든 나라는 마약의 불법제조와 거래에 관한 감

시 감독을 위해 국제간 또는 지역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년 서울에서 제 차 아시아 태평양지역 마약1993 17 ·

법 집행 기관장회의(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y

를 유치하여 호주를 비롯한 개 회원국가와 국제마약통제본부Meeting) 35

등 개 국제기구에서 총 명이 참가하여 성공적으로 행사를(UNDCP) 7 118

개최하였으며 범세계적인 국제협력사업에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시켰

다.

또한 우리나라는 년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마약위원회 이사국으로1991 3

번째 피선 년 되어 국위 선양 및 마약류사범 근절을 위한 국제(1992-1995 )

적 통제정책 수립에 기여한 바 있으며 년도에 개최된 제 차 마약, 1994 38

위원회 회의에서는 비엔나 주재 우리나라 대사가 의장으로 피선되어 의

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바 있다.



그리고 민간부문에서도 음악 가족인 정트리오가 초대 국제친선마약대사

로 임명되어 전세게 주요도시를 순회하며 콘서트를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마약류 남용 방지를 위한 당위성을 전파하고 공연행사의 이익금을 국제

마약퇴치기금으로 기부하여 마약에 대한 국제협력에 적극 기여하였다.

마약류 관련 국제기구 협력관계

맺음말.Ⅴ

마약류의 퇴치와 약물남용 예방은 정부에서 법과 제도를 정비하거나 행

정조치와 사법적인 제도만으로 해결될수 없으며 마약류 오 남용방지를·

위한 노력은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 학교의 역할 사회의 역할이 서로, ,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상호협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노력과 함께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단

속과 유해약물의 철저한 차단을 위해서는 약물취급자의 자율규제 시민,

단체의 감시활동과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협조가 있어야 합니다

세기를 여는 이 시점에서 라는 구호처럼 마약류로부터 자유21 Drug Free

로운 우리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